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
한 도 액

347,628,553 10,428,857 

338,972,272 10,169,168 

8,656,281 259,688 

697,091 20,913 

2,091,243 62,737 

4,461,701 133,851 

258,097 7,743 

671,500 20,145 

476,649 14,299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계속비사업은 없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1,161,328천원으로 한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000,000천원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예  산  총  칙예  산  총  칙예  산  총  칙예  산  총  칙

제1조 :

회           계          별

계

1. 일 반 회 계

2. 특 별 회 계

의 료 보 호 기 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 차 장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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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 수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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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제6조 :

제4조 :

제7조 :


